
K O T R A  -  C h i n a  I n s t i t u t e

외국인의 중국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우리기업의 향과 대책 외국인의 중국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우리기업의 향과 대책

KOCHI자료11-010

www. kotra.or.kr

K
O

C
H

I 자
료

11-010
외
국
인
의

중
국

사
회
보
험

가
입

의
무
화
, 우

리
기
업
의

향
과

대
책



외국인의중국사회보험가입의무화,
우리기업의 향과대책
작성

칭다오KBC 이평복 상임고문

베이징KBC 허성무 차장

상하이KBC 김명신 차장

다롄KBC 김우정 과장

광저우KBC 오 주 과장

편집 및 감수

중국사업단 정다은 대리

중국통상전략연구센터 곽복선 수석연구위원

Clean KOTRA, Green KOTRA

11-010 ¿ –„ ˛ ”æ¶   2011.10.6 1:31 PM  ˘ ` 2    PS_In 300DPI 175LPI  T



외국인의 중국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책

[ 요    약 ] ········································································· 1

1. 추진배경 ······································································· 5

2. 주요 내용과 쟁점 ··························································· 5

3. 주요 지역별 사회보험 납부율 ····································· 10

4. 중국진출 외국기업 및 정부기관 ․ 협회 반응 ··············· 12

5. 대응 방안 ····································································· 14

<부록> 관련법령(번역문, 원문) ········································· 16



외
국
인
의
 중
국
 사
회
보
험
 가
입
 의
무
화
  、

우
리
 기
업
의
 영
향
과
 대
책

1

[ 요    약 ]

1. 추진배경 

□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개요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

화하는 규칙을 확정, 공포함(’11.9.6)

- 법령 : 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

(중국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잠정규칙)

- 시행일 : ’11.10.15

□ 정책 추진배경

 ○중국은 급격한 인구고령화, 출산률 저하에 따라 보험대상자는 급증하는 반

면, 적립된 사회보험적립금은 부족

 ○사회보험 가입자 수 확대를 통한 사회보험금 확충의 일환

2. 주요 내용과 쟁점

□ 주요 내용

○양로, 실업, 생육, 의료, 공상의 5대 보험을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이 의무가

입토록 규정

○대상 : ‘외국인취업증’, ‘외국전문가증’, ‘외국상주기자증’ 등의 취업증서 및 

‘외국인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이 대상이며, 이는 사실상 중국 내에서 취업

한 모든 외국인에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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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외국인의 보험혜택 여부) 공상보험을 제외하면, 외국인이 누릴 수 있는 실질

적인 보험 혜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외국인은 양로보험(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 수급조건인 중국 내 15년 이상 

취업의 요건을 달성하기 어려움. 또한 실업보험의 경우 외국인은 해고를 당하

면 귀국해야 하며, 의료보험도 외국인은 자국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

아 사실상 보험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비용부담 증가) 중국 내 한국인 근로자 및 한국기업의 부담이 많게는 연간 

수천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

- 지속적 임금인상 추세에 따라 사회보험 기수 상한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사회보험 미납시 강력한 불이익이 부과되어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할 것

으로 보임.

○(양로보험 면제혜택) 한국은 2003년 중국과 사회보험 상호면제협정을 체결, 

양로보험은 가입 면제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

3. 주요 지역별 사회보험 납부율 

□ 지역별 사회보험 납부율(예상)

○칭다오, 베이징, 상하이 등 3개 주요 도시의 사회보험 납부율 및 납부액* 

(2011년 납부기수 상한액 기준)

구 분
납부기수
상한액
(위안)

양로보험 포함시 양로보험 면제시

납부율**
(%)

납부액
(위안)

납부율**
(%)

납부액
(위안)

칭다오 7,137 43.5 3,105 15.5 1,106

베이징 12,603 43.5 5,485 15.5 1,956

상하이 11,688 48.0 5,610 18.0 2,104

 * 현재 외국인에게 적용될 보험납부율 미발표, 중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납부율을 기준으로 작성
** 기업+개인 부담 최대납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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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롄의 경우, 납부기수 상한을 폐지하는 쌍기수(雙基數) 정책이 ’11년 9월부

터 시행되어 기업부담 급증이 우려됨

* 쌍기수 정책 : 기업과 개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납부기수를 분리, 기업의 납부기수 

상한선을 폐지(납부기수 상한선은 사회월평균임금의 3배)

4. 중국진출 외국기업 및 정부기관 ․ 협회 반응

□ 중국진출 한국기업 반응

○인건비 상승에 대해 높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외자기업의 중

국 내 경영환경 악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

□ 중국진출 외국기업 반응

○(일본 기업) 진출기업 및 주재원수가 많고, 양로보험 면제협정도 체결되어 있

지 않아 부담이 큰 상황. 대부분 본사 차원에서 보험료 납부를 위한 추가경비

를 준비 중임

○(싱가포르 기업) 비용상승에 대한 부담 우려 및 대책 마련 고심

□ 중국 주재 외국 정부기관, 기업협회 반응 

○(일본)

- JETRO : 일본 기업들의 관심이 많아 각 지역에서 관련 세미나 개최 중이며, 

정부 차원에서 중국과의 보험관련 협상으로 일부 면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 지

켜보고 있음.

- 일본상회 : JETRO와 함께 민관합동 공동대응 예정

○(싱가포르) 싱가포르상회: 중국 상무부 등 관련부처와의 면담 계획

○(미국) 미상공회의소: 회원사 대상 설명회 개최 및 관련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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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응 방안
 

□ 우리 기업 대책

○(신속한 정보 파악) 조만간 발표될 실시세칙 및 지방정부 실시방안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장기적 대책 마련) 현지 인력 채용비중을 높이는 등 회사 인력운영의 전반적 

재검토와 대책마련 

□ 정부 차원 대책

○(양로보험 상호면제 확인) 국민연금 상호면제협정을 통한 양로보험의 면제

혜택 범위 및 행정문제에 대해 정부간 확인 필요

○(추가 면제협상 진행) 양로보험 외에도 추가 면제협상 가능여부 검토 및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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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배경 

○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중국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

는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칙을 확정, 공포함(부록 참조)

○중국 노인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배경

- 60세 이상 중국인 고령자수는 2010년 1억 7,765만명(13.3%)을 기록하였음

- 2020년에는 2억 4,800만 명, 2050년에는 4억 명(총인구의 1/3)으로 폭발적 증

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이렇게 보험대상자는 급증하고 있는 것에 반해 적립된 사회보험금은 부족한 상태

인 것으로 알려임

○중국 정부로서는 사회보험 가입자 수 확대를 통한 사회보험금 확충이 필요한 상

황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무가입 실시는 이러한 배경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분석됨

 ○한편, 장기적으로 외국인의 현지법인 취업 감소를 통한 중국 현지인의 취업 증

대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주요 내용과 쟁점

가.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내용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은 양로, 실업, 생육, 의료, 공상의 5대 보험을 의무가입

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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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대상 ‘외국인’의 범주는 취업증 혹은 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이거나 중

국 국내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기업 및 사회단체에 취업한 외국인으로, 사실상 

중국내에서 취업한 모든 외국인이 사회보험 의무가입자 대상으로 분류됨 

1) 양로보험

○외국인은 중국 양로보험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움

- 양로보험 수급조건은 중국에서 15년 이상 취업하여 납부한 경우여야 하나, 대다

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러한 수급자격에 도달하기 전에 귀국하는 것이 일반적 

- 설령 상기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하여도 매년 생존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

움이 있음

- 또한,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양로보험 개인구좌 예치액으로 일괄 지불받고자 할 것

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수속과정이 관례적으로 보면 간단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

○한국은 상호면제협정 체결로 인한 면제혜택 가능

- 중국의 양로보험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며 5대 사회보험 중 가장 큰 부

분을 차지함

- 한국은 2003년 중국과 사회보험 상호면제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중국 내 취업

한 한국인의 경우 양로보험은 가입 면제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됨

*국민연금공단 사회보험 협정상대국 보험료 면제방법

- 협정대상국에 파견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국제협력센터 또는 지사에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신청서를 제출

  ∙ 인사발령서 및 파견명령서 등 각종 관련서류 첨부

- 그러나 중국 정부의 실제적용이 어느 수위까지 이루어질지는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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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취업 케이스별 양로보험 면제적용 논란 

 - ① 본사 사직 처리 후 중국 법인으로 부임한 직원의 경우, ② 중국내 자체법인 운영자, ③ 중국 

현지채용 한국인 등의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양로보험을 신청해야하는지 확실치 않은 상태임

 - 한국의 지역보험에 가입한 후 이 보험료 납입증명을 제출하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으나 실효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

   

2) 실업보험

○해고시 보험처리 문제 발생

- 실업보험의 경우, 중국에서 해고를 당하면 외국인취업증과 거류증을 회사가 회수

하고 귀국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실업보험의 혜택을 일체 받을 수 없음 

3) 생육보험 

○‘1가구 1자녀 정책’의 외국인 적용여부 불분명 

- 생육(출산)보험의 경우, 중국의 1자녀 출산정책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첫 자녀에

게만 혜택을 줄 것인지, 예외 적용을 해 줄 것인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

4) 의료보험 

○외국인이 얻을 수 있는 실익 논란

 

- 중국 의료보험은 입원을 할 정도의 중대한 수준의 질병에만 혜택이 집중되어 있

으며 사소한 질병은 혜택이 거의 없음

- 또한 대체로 많은 외국인들이 중대한 질병이 생겼을 경우 귀국하여 자국 병원에

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보험 가입을 통해 외국인이 얻을 수 있

는 실익은 적다는 분석이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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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상보험(산재보험) 

○가장 실용성 있는 보험 항목 

- 산업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 

나. 주요 쟁점

□ 비용부담 증가

○중국 내 한국인 근로자 및 한국기업의 부담이 많게는 연간 수천억 원까지 증가

할 전망 

- 약 10만 명의 중국 장기근무 한국인 중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

들은 상호면제협정에 의거하여 양로보험을 면제받아 사회보험 납부부담이 상대

적으로 줄어들게 됨

- 그러나 중국에 장기근무중인 한국인 중 한국 내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

우는 중국에서 실업, 의료 등의 보험과 함께 양로보험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 만일 한국 내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많을 경우 중국주재 한국인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 

○한편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대체로 중국내 고액연봉자에 해당되어 사회보험 

납부기수(基數)* 상한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음

*보험료 납부기수(缴纳基数)란?

- 근로자 본인의 전년도(前年度）월평균임금이며, 기업은 연간 1회(매년 3월 경) 근로자 본인의 전년

도 월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료납부 임금기수(缴纳基数)”로 사회보험기구에 신고

  ∙ 월평균임금 산정시에는 기본임금 및 상여금, 잔업비, 수당, 보조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

- 납부기수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 도시별 전년도 사회평균 월임금을 기준으로 각각 30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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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임금인상에 따라 사회보험기수 상한액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

- 베이징 시는 임금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에 매년 5~15%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도 2010년 이래 2년 연속 20%이상 인상하였음

○다롄시와 같이 쌍기수(雙基數) 정책을 실시할 경우 기업부담 급증 

- 다롄시는 사회보험 납부기준과 관련 2011년 78호 문건 (‘大连 人民政府贯彻落实

省政府关于实行城镇 业职工基本养 保险省级统筹制度的实施意见’, 이하 ‘의

견’)을 발표하고 2011년 10월 1일부터 양로보험의 기업과 개인기수 분리운영을 

시행함(쌍기수 정책)

- ‘의견’에 따르면 기업의 양로보험 납부기수는 전월 급여총액이며, 기존의 전년도 평

균임금의 3배로 규정됐던 상한선이 철폐됨. 개인의 납부기수는 종전과 같이 전년

도 월평균임금(상한선 적용)

- 이 기준이 외국인 사회보험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상한선 

철폐에 따라 기업부담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사회보험 미납시 강력한 불이익 부과,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할 듯

- 사회보험 미납 기업에 대해 취업증 미발급 및 벌금 부과

- 현실적으로 회피 수단이 없어 기업별 인건비 재원확보 필요

□ 양로보험 면제혜택 관련

○(사례)중국에 진출한 S사는 한국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인민폐로 환산, 중국 내

에서 지급되는 급여와 합산한 전체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중국 정부에 납부

- 한국 내 국민연금도 별도가입 후 연금액을 납부하고 있어, S사의 경우 중국 사회

보험료 납입 부담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한국 납부소득세 중 해외 납부부분은 제외 후 부과)

○그러나 S사와 같이 관리를 하지 않았던 기업의 경우, 사회보험료 중 양로보험 면

세를 위한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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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지역별 사회보험 납부율
 

*현재 외국인에게 적용될 보험납부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아래는 중국인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납부율 기준임

 

가. 칭다오

○(납부기수 상한액 기준) 사회보험 납부율 및 금액

사회보험 종류

칭다오

기업부담 개인부담

납부율 금액(元) 납부율 금액(元)

양로보험 20% 1,427.4 8% 570.96

의료보험 9% 642.33 2% 142.74

실업보험 2% 142.74 1% 71.37

공상보험 0.5% 35.69 없음 -

생육보험 1% 71.37 없음 -

합계

2,319.53위안 785.07위안

(1) 기업+개인 양로보험 포함 납부: 3,104.6위안

(2) 기업+개인 양로보험 제외 납부: 1,106.2위안

○사회보험 납부율

- ① 양로보험 포함시 43.5%(기업 32.5%, 개인 11%)

- ② 양로보험 면제시 15.5%(기업 12.5%, 개인 3%)

○2011년 납부기수(基數) 상한액

: 7,137위안(2010년 칭다오시 사회평균 월임금의 3배)

- 만일 칭다오시 거주 ․ 취업 한국인이 월소득을 (납부기수 상한액을 초과하여) 8,000

위안으로 신고할 경우, 사회보험 납부부담은 기업+개인 합하여 총 3,104.6위안임.

양로보험 면제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1,106.2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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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베이징

○(납부기수 상한액 기준) 사회보험 납부율 및 금액

사회보험 종류

베이징

기업부담 개인부담

납부율 금액(元) 납부율 금액(元)

양로보험 20% 2,520.60 8% 1008.24

의료보험 10% 1,260.30 2%+3元 255.06

실업보험 1% 126.03 0.2% 25.21

공상보험 0.2-1.5% 25.21(0.2%) 없음 -

생육보험 0.8% 100.82 없음 -

합계

4,032.96위안 1288.51위안

(1) 양로보험 포함납부: 5,321.5위안

(2) 양로보험 제외납부: 1,792.6위안

○사회보험 납부율

- ① 양로보험 포함시 42.2~43.5%(기업 32~33.3%, 개인 10.2%)

- ② 양로보험 면제시 14.2~15.5%(기업 12~13.3%, 개인 2.2%)

○2011년 납부기수(基數) 상한액

: 12,603위안(2010년 베이징시 사회평균 월임금(4,201위안)의 3배)

다. 상하이

○(납부기수 상한액 기준) 사회보험 납부율 및 금액

사회보험 종류

상하이

기업부담 개인부담

납부율 금액(元) 납부율 금액(元)

양로보험 22% 2,571 8% 935

의료보험 12% 1,403 2% 234

실업보험 2% 234 1% 117

공상보험 0.5% 58 없음 -

생육보험 0.5% 58 없음 -

합계

4,324원 1,286원

(1) 기업+개인 양로보험 포함 납부: 5,610위안

(2) 기업+개인 양로보험 면제 납부: 2,104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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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납부율

- ① 양로보험 포함시 48%(기업 37%, 개인 11%)

- ② 양로보험 면제시 18%(기업 15%, 개인 3%)

○2011년 납부기수(基數) 상한액

: 11,688위안(2010년 상하이시 사회평균 월임금(3,896위안)의 3배)

 

4. 중국진출 외국기업 및 정부기관 ․ 협회 반응

□ 중국진출 한국기업 반응

○(현재상황) 대다수의 한국기업들이 사회보험 의무가입 규정 공포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세칙 발표를 기다리고 있음

- 현지기업들은 세칙 발표 후 공동대응을 통한 대책마련을 고민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수용해야만 할 것으로 판단

- 아직 직접적인 납부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

하는 기업들도 일부 있으며,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처리지침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일단 시행되기 전까지 정책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임

○(우려 및 향후 예상) 많은 기업들은 사회보험 의무가입으로 인한 비용상승에 대

해 우려를 표시함.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외자기업의 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정책

으로 중국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

- 유예 또는 시범기간 없이 갑자기 발표된 사안이라 현지진출 법인은 한국 본사와 

협의 중이며, 가능하다면 시행시기를 연기하거나 납부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중국의 산업구조조정 정책과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일련

의 현상으로 해석되며, 이 외에 앞으로 또 다른 제재규정이 발표될 것으로 우려

- 특히 다롄의 경우, 기업과 개인 부담을 별도로 관리하는 쌍기수제도를 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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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할 경우 기업의 사회보험금 부담이 너무 높아져 기

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 

납입과 관련된 납입기준액 상한제가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중국진출 외국기업 반응

○한국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대략적인 제도에 대

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에 대해 추이를 지

켜보고 있는 분위기

○(일본) 투자기업 및 주재원 수가 비교적 많고, 한국과 달리 양로보험에 대해서 

중국과 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부담이 큰 상황임

- 베이징 진출 일본기업들은 대부분 본사 차원에서 보험료 납부를 위한 추가경비를 

준비 중이며, 일본 정부 및 상회를 통해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

- 특히 다롄 진출 일본기업들은 다롄시 정부에 일본기업협의회를 통해 쌍기수 및 

외국인 사회보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상태임

○(싱가포르)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고심 중인 기업이 많음. 기업이 주도적으

로 먼저 보험료를 납부하려는 사례는 적을 것으로 보임 

□ 중국 주재 외국 정부기관, 기업협회 반응 

  

○외국 정부기관(일본 JETRO) 

- 외국인 중국 사회보험 가입의무화 규정의 방향은 타당하나, 실행 및 발표과정에

서는 외국정부 및 기업들과의 사전협의가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입장임

- 아직 뚜렷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세칙 미확정 상태라 좀 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계획

- 일본과 중국 양국 간에 보험 관련 협정을 체결해 보험료 일부 징수가 면제될 가능

성도 있으나, 이는 정부간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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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주요도시에서 사회보험 의무가입 관련된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으며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한 일본 투자기업들의 관심 고조

○외국 기업 협회

- (EU, 미국 상공회의소) 중국 사회보험법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중국 사회보험 의

무가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해 회원사에게 제공하고 

있음. 또한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대응방안 모색 중

- (일본상회) JETRO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공동대응할 계획

- (싱가포르상회) 중국 상무부 등 관련부처와의 면담을 계획 중 

5. 대응 방안

□ 우리 기업 대책

○(신속한 정보 파악) 실시세칙 및 각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이 조만간 발

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책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추가 발생 비용에 대

한 사전 대비

- KOTRA, 현지 공관, 한국상회 등이 제공하는 관련 정보를 숙지해 신규 제도 도

입에 따른 체계적인 대비책 마련 

- 관련기관과의 접촉을 통해 지역별 사회보험 납부절차 및 규정 등 행정절차를 정

확히 인지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함

○(장기적 대책 마련) 기업의 인력 및 직무조정, 임금복리 재설계, 관리효율 향상 

등 중국정부의 세무, 노무정책의 중장기적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 현지경

영에 반영

- 장기적으로 인력의 현지화를 통해 1) 한국직원을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2) 가능한 

부분은 현지 인력으로 대체하는 등 회사 인력 운영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대책 마

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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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차원 대책 

○(양로보험 상호면제 확인) 우선적으로 국민연금 상호면제협정을 통한 양로보험 

면제 혜택에 대한 적용 범위와 가능여부를 중국정부와 재차 확인해야함

○(추가 면제협상 진행) 양로보험 외 사회보험 전반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와 추가 

면제협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협의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정책이 한국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차별정책이 아닌 이상 현지 규정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우선시됨. 그러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외국 정부기

관과 공동으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 상세자료는 블로그 “KOTRA 중국 비즈니스 포룸” 참조

- 운영자 : 코트라 칭다오 한국투자기업진출지원센터 이평복 고문

- 주소 : http://cafe.naver.com/kotrad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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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번역문)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국 내 취업하는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잠정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령 제16호

2011년 9월 6일 발표

제1조[목적 및 근거] 중국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의 법적 사회보험 가입과 사회보험 

대우를 향수하는 합법 권익을 지키고, 사회보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

공화국 사회보험법>（이하「사회보험법」으로 약칭）에 근거하여 본 규칙을 제

정한다.

 

제2조[외국인 입국취업] 중국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은 법에 의거<외국인취업증> 

<외국전문가증> <외국상주기자증> 등의 취업증서 및 <외국인거류증>을 취득하

거나 <외국인 영주거류증>을 가진, 중국 국내에 합법적으로 취업하는 非중국국적 

인원을 지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중국 국내에서 법에 의거하여 등록 또는 등기된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非기업단위, 기금조직(펀드),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등 조직

(이하 “고용단위” 로 약칭)이 법에 의거 채용하는 외국인은 법에 따라 직공기본 양

로보험, 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및 생육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단위와 본인

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제4조[보험가입등기] 고용단위가 외국인을 모집하는 경우, 취업증수속일부터 30일 

내에 사회보험등기 수속을 행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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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고용주에 의해 중국국내 취업단위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은 전항 규정

에 따라 중국국내 취업단위가 해당 직원의 사회보험 등기 수속을 행해야 한다. 법

에 의거 외국인취업증 수속을 행하는 기구는 외국인의 중국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적시에 당지 사회보험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사회보험관리기구는 관련기구에 

대해 외국인취업증수속 상황을 정기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제5조[사회보험대우]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규

정에 의거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다.

　규정된 양로연금의 수취연령 도달 전에 출국하는 경우, 해당 개인의 개인구좌는 보

류되며, 재차 중국에 와서 취업하는 경우, 납부연한은 누적 계산된다. 본인이 사회

보험관계의 종료를 서면 신청할 경우, 사회보험기구는 해당 개인의 개인구좌 예치

잔고를 일회성으로 본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승계] 외국인이 사망하는 경우, 해당 개인의 사회보험 개인구좌 잔고는 법에 

의거 승계될 수 있다. 

 

제7조[국외 생존인증] 중국 국외에서 매월마다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은 매년 

해당대우의 지불을 책임지는 사회보험취급기구에 재외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이 

발행하는 생존증명 또는 거주국 관련기구의 공증, 인증을 거치고 재외 중국 대사

관, 영사관이 인증한 생존증명을 매년 1회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하고, 사회보험기구에 직접 자신의 생존상황을 

증명하는 경우, 전항에 규정된 생존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8조[쟁의 처리] 법에 의거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과 고용단위 및 국내 취업단

위에 사회보험으로 인한 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법에 의거 조정, 중재를 신청하거

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용단위 혹은 중국내 취업단위가 그의 사회보험 권익

을 침해한 경우, 외국인은 사회보험행정부문 또는 사회보험비용 징수기구에 법적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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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상호 면제협정] 중국과 사회보험 관련 양자 혹은 다자간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적인원이 중국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 그의 사회보험 가입하는 방법은 협정규

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외국인사회보장번호] 사회보험관리기구는 <외국인 사회보장번호편제규칙>

에 근거하여, 외국인을 위한 사회보장번호를 만들고,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카

드를 발행한다.  

 

제11조[감독검사] 사회보험행정부문은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외국인의 사

회보험 가입상황에 관해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고용단위 혹은 중국국내 취업

단위가 고용된 외국인을 위해 사회보험 등기수속을 행하지 않거나 또는 법에 의거 

사회보험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법 및「노동보장감찰조례」등 법

률, 행정법규 및 관련 행정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고용단위가 법에 의거 취업증 수속을 행하지 않거나 혹은 <외국인영주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외국인의 중국내 취업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시행일시] 본 규칙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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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중국어)

中华人民共和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令

第16号

    《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已经人力资源和社会保

障部第67次部务会审议通过，并经国务院同意，现予公布，自2011年10月

15日起施行。

部   长 尹蔚民

二○一一年九月六日

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

    第一条 为了维护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依法参加社会保险和享受社会保

险待遇的合法权益，加强社会保险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
法》（以下简称社会保险法），制定本办法。

    第二条 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是指依法获得《外国人就业证》、《外

国专家证》、《外国常驻记者证》等就业证件和外国人居留证件，以及持有

《外国人永久居留证》，在中国境内合法就业的非中国国籍的人员。

    第三条 在中国境内依法注册或者登记的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民办
非企业单位、基金会、律师事务所、会计师事务所等组织（以下称用人单
位）依法招用的外国人，应当依法参加职工基本养老保险、职工基本医疗保

险、工伤保险、失业保险和生育保险，由用人单位和本人按照规定缴纳社会
保险费。

    与境外雇主订立雇用合同后，被派遣到在中国境内注册或者登记的分支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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构、代表机构（以下称境内工作单位）工作的外国人，应当依法参加职工基

本养老保险、职工基本医疗保险、工伤保险、失业保险和生育保险，由境内
工作单位和本人按照规定缴纳社会保险费。

    第四条 用人单位招用外国人的，应当自办理就业证件之日起30日内为其办
理社会保险登记。

    受境外雇主派遣到境内工作单位工作的外国人，应当由境内工作单位按照

前款规定为其办理社会保险登记。

    依法办理外国人就业证件的机构，应当及时将外国人来华就业的相关信息

通报当地社会保险经办机构。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定期向相关机构查询外

国人办理就业证件的情况。

    第五条 参加社会保险的外国人，符合条件的，依法享受社会保险待遇。

    在达到规定的领取养老金年龄前离境的，其社会保险个人账户予以保留，

再次来中国就业的，缴费年限累计计算；经本人书面申请终止社会保险关系

的，也可以将其社会保险个人账户储存额一次性支付给本人。

    第六条 外国人死亡的，其社会保险个人账户余额可以依法继承。

    第七条 在中国境外享受按月领取社会保险待遇的外国人，应当至少每年向

负责支付其待遇的社会保险经办机构提供一次由中国驻外使、领馆出具的生

存证明，或者由居住国有关机构公证、认证并经中国驻外使、领馆认证的生

存证明。

    外国人合法入境的，可以到社会保险经办机构自行证明其生存状况，不再

提供前款规定的生存证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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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八条 依法参加社会保险的外国人与用人单位或者境内工作单位因社会保

险发生争议的，可以依法申请调解、仲裁、提起诉讼。用人单位或者境内工

作单位侵害其社会保险权益的，外国人也可以要求社会保险行政部门或者社

会保险费征收机构依法处理。

    第九条 具有与中国签订社会保险双边或者多边协议国家国籍的人员在中国
境内就业的，其参加社会保险的办法按照协议规定办理。

    第十条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根据《外国人社会保障号码编制规则》，为
外国人建立社会保障号码，并发放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障卡。

    第十一条 社会保险行政部门应当按照社会保险法的规定，对外国人参加社

会保险的情况进行监督检查。用人单位或者境内工作单位未依法为招用的外

国人办理社会保险登记或者未依法为其缴纳社会保险费的，按照社会保险
法、《劳动保障监察条3》等法律、行政法规和有关规章的规定处理。

    用人单位招用未依法办理就业证件或者持有《外国人永久居留证》的外国
人的，按照《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处理。

    第十二条 本办法自2011年10月15日起施行。

    附件： 外国人社会保障号码编制规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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